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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리트윗은 인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실적시에 해당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메갈리아(Megalia)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혐오를 남성에게 

반대로 적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메갈리아는 

여성혐오를 남성혐도로 똑같이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메갈 유저라는 표현은 남성혐오자라

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한남충’이라는 

단어는 한국남자는 벌레에 비유한 단어로, 

한국 남성 전체를 비하하는 속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인 A는 위 

단어가 포함된 글을 리트윗한 행위로 인해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지적되면서, 실제로 메

갈리아의 회원이든 아니든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A는 단지 트위터에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

시태그가 붙어 있거나 ‘한남충’이라는 표현

이 들어있는 글만을 리트윗하였을 뿐 ‘메갈

리아’ 회원이 아니고, 직접 ‘한남충’이라는 표

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가 자신

을 메갈리아로 몰아가자, 이를 허위 사실 유

포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트위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리트윗하는 방

식으로 글을 게재할 수 있는데, 이 때 리트윗

한 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까지 확인해야 하

는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때 기준

이 되는 점은 단순 리트윗인지 아니면 동조

하는 리트윗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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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트윗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리트윗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

현이 들어가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일부 동

조하거나 공감하는 태도로 공유를 한다면, 

이는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

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그 글을 직접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직접적

으로 사용된 글의 내용에 일정 부분 동조하

면서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리트윗을 한 이

상, 이는 직접적으로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요. 

그러나 A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메갈리아’ 회원이라는 표현은 치명적

인 인격권 침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B는 A가 메갈리아의 회원인지, 남성혐오자

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

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A가 메갈리아

의 회원인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윤 변호사는? 


